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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
사용하거나 타인(의뢰인 또는 담보감정평가 시 확인
은행이 아닌 자)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,
개작(改作),전재(轉載)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
대하여 감정평가업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


감 정 평 가 사
(인)

감정평가액

의 뢰 인

채 무 자

소유자 또는
대상 업체명

목     록
표시 근거

감정평가
목    적

제 출 처

감정평가
조    건

기준시점

(주)하나자산신탁

-

(주)하나자산신탁

귀 의 뢰 문 서
등기사항전부증명서

공매

(주)하나자산신탁

-

작 성 일조 사 기 간

2017.02.22

공 부(公 簿)( 의 뢰 ) 사          정 감  정  평  가  액

종  류 면적(㎡) 또는 수량 종  류 면적(㎡) 또는 수량 단    가 금      액

감
 
정
 
평
 
가
 
내
 
용

이십억삼천이백삼십육만원정 (\2,032,360,000.-)

2017.02.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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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.02.17

(토지)감정평가표

  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

하게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.

기준가치 시  장  가  치

이  재  호

(주) 나 라 감 정 평 가 법 인   경 기 지 역 본 부  
  본    부    장              김      헌      태

(서명 또는 인)

     
4,619
     

4,619토지토지 440,000 2,032,360,000

이           하           여           백

합   계 \2,032,360,000.-

심
사
확
인 심 사 자 감 정 평 가 사 (인)

    본인은 이 감정평가서에 제시된 자료를 기준으로 성실하고 공정하게 심사한 결과

이 감정평가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므로 이에 서명날인합니다.



Appraisal Summary

감정평가의 대상물건1.

소 재 지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187-1外

물건종류 토지 건물구조 -

용도지역 자연녹지지역 이용상황 답

개별공시지가 @160,000/ , @158,500/㎡ ㎡ 도로조건 맹지

감정평가액2.

구 분 사정면적( )㎡ 단가 원( / )㎡ 감정평가액 원( ) 비고

동화리 187-1外 4,619 440,000 2,032,360,000

시세분석 자료3.

용도지역 주위환경 시세수준 원( / )㎡ 비 고

자연녹지
동화지구

도시개발사업지구 인근
400,000 ~ 600,000 실거래가자료 및 현장조사 등

임대현황4.

임대 현황 임대보증금 - 월 임차료 -

참고 및 유의사항 임대관계 미상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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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정평가의 개요.Ⅰ

감정평가목적1.

본건은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소재 와우중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주 하나, ( )

자산신탁에 공매 목적으로 의뢰된 감정평가임.

기준가치2.

본건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 조 제 항의 시장가치 를 기준으로 감정평가 하였음5 1 “ ” .「 」

감정평가 조건3.

감정평가 조건 없음.

감정평가방법4.

가 본 감정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법. 『 』 『

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감정평가와 관련된 법규 및 규칙 감정평가의 일반이론, ,』 『 』

등에 따라 평가하였음.

나 본건 토지가액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 조에 따라 대상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. 14『 』

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

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을 거쳐, ,

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인 공시지가기준법 으로 산출하되 감정평“ ” 『

가에 관한 규칙 제 조에 따라 거래사례비교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12』

을 검토하였음.

기준시점5.

본건의 기준시점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 조제 항에 따라 가격조사 완료일인9 2 2017「 」

년 월 일자 임02 17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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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시조사 실시기간 및 내용6. ·

본건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 조에 따라 실시조사 착수일은 년 월 일자이10 2017 02 17「 」

고 가격조사 완료일은 년 월 일자로 공부를 기준으로하여 대상물건을 확인하였, 2017 02 17

음.

그 밖의 사항7.

가 본건의 물적 동일성 등 종합의견.

물적 동일성 제반 현황으로 보아 물적 동일성 인정됨.

안정성 환가성 시장성, , ,

주위환경 및 관리시

유의사항 및 기타 참고사항

본건의 이용상황 및 주위환경 등으로 보아 시장성 및 안정

성 환가성은 보통시됨,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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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부동산의 개요.Ⅱ

물 건 명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소재 토지187-1外

토 지

기호 지번 지목
면적

( )㎡

이용

상황

용도

지역

도로

교통

형상 및

지 세

개별지가

(2016)

1
동화리

187-1
답 2,146 답 자연녹지 맹지

부정형

평 지
160,000

2
동화리

231
전 2,473 답 자연녹지 맹지

부정형

평 지
158,500

합 계 4,619

건 물

기 호 구 조 연면적( )㎡ 용 도 층 수 사용승인일자

합 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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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부동산의 현황.Ⅲ

입지현황1.

기 재 항 목 기 재 사 항

지리적 위치 본건은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소재 와우중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함.

간선도로 상황
본건 맹지이며 인근으로 봉담지구 등 위치하여 간선도로 상황 대체로 무,

난한 편임.

전철역과의 거리 -

버스정류장과의

거리

본건 인근 도보 분거리 이내에 노선버스정류장 소재하는등 대중교통 이10

용편익 무난한 편임.

주 위 환 경

인근은 전 답 등 농경지 및 중 소규모 공장 창고 등이 혼재하는 도심근, . ,

교 개발예정지대로서 본건 일대는 동화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편입, ‘ ’

된 지역임.

토지현황2.

기 재 항 목 기 재 사 항

형 태 부정형 평지임.

이 용 상 황 답으로 이용중임.

인접도로상태 맹지임.

도시계획 및

기타 공법관계

기호 공히 자연녹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동화지구 비행안전제 구1,2) , , ( ), 6

역 전술 도시개발구역 동화지구 성장관리권역 상대정화구역임( ), ( ), , .

제시외 물건 -

공부와의 차이

기 타 사 항
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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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 치 도

지적 개황도 기호( 1) 지적 개황도 기호( 2)



감 정 평 가 액 의 산 출 근 거 및 결 정 의 견

봉담지구 도시개발사업 에 관한 사항3.「 」

가 사업의 개요.

사 업 명 동화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방식( )

위 치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일원203

사업규모 299,475㎡

사업기간 년 년 환지처분 예정 일2015 ~ 2020 ( ( ) )

사업시행자 동화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

인구계획 세대 인2,345 (6,969 )

토지이용계획 주택용지 기반시설용지 기타시설용지: 156,871 . : 133,969 , : 8,635㎡ ㎡ ㎡

비 고

화성시 공고 제 호2016-2079 (2016.07.12)

동화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( ) ,

환경영향평가 초안 주민공람 공고( )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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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 토지이용계획.

구 분

기 정 변 경

비 고
면 적( )㎡ 비 율(%) 면 적( )㎡ 비 율(%)

합 계 282,321 100.0 299,475 100.0 증) 17,154㎡

주택

용지

소 계 156,791 55.5 156,871 52.3

단독주택 - - 8,158 2.7 신 설

연립주택 9,911 3.5 - - 폐 지

아 파 트 138,676 49.1 132,423 44.2

준주거용지 8,204 2.9 16,290 5.4

기반

시설

소 계 120,636 42.8 133,969 44.8

공 원 24,079 8.5 24,709 8.3

녹 지 15,495 5.5 15,212 5.1

공공공지 388 0.1 - - 폐 지

교육시설 41,037 14.6 44,810 15.0

유치원 중학교,

폐지 고등학교,

편입

주 차 장 1,767 0.6 2,194 0.7 개소 신설1

보행자도로 249 0.1 362 0.1

도 로 37,621 13.4 44,182 14.8

하수도용지 - - 2,500 0.8 신 설

저류지 - - (3,388) (1.1) 신 설 중복결정( )

기타

시설

소 계 4,894 1.7 8,635 2.9

시 장 1,519 0.5 1,519 0.5

동양매직 3,375 1.2 4,162 1.4

종 교 - - 2,954 1.0 신 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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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가액 산출.Ⅳ

공시지가 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.ⅰ

감정평가방법의 적용1.

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 조에 따라 대상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비교14「 」

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, ,

비교 및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공시지가기준법을 적

용함.

비교표준지의 선정2.

가 선정기준.

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 조 제 항 제 호에 따라 인근지역에 있는 표준지 중에서 대14 2 1『 』

상토지와 용도지역 이용상황 주변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한 표준지를 선정함.ㆍ ㆍ

나 비교표준지 공시지가.

화성시 봉담읍< > 공시기준일( : 2016.01.01)

기호 소재지
면적
( )㎡

지목 이용상황 용도지역 도로교통 형상지세
공시지가
원( / )㎡

가#
동화리

151-1
3,114 답 답 자연녹지 맹지

부정형

완경사
160,000

나#
동화리

184-1
1,521

공장

용지
공업용 자연녹지 세로 가( )

사다리

평 지
420,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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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 비교표준지 선정.

비교 표준지 공시지가 중 대상 토지와 용도지역 및 이용상황 등이 유사하고 비교성이 있

다고 판단되는 기호 가 를 비교 표준지로 선정함# .【 】

시점수정3.

화성시 녹지지역( )

기 간 2016.01.01 ~ 2017.02.17

최종누적률 /

최종월지가변동률

2016.01.01 ~ 2016.12.31 : 1.631

2016.12.01 ~ 2016.12.31 : 0.265

계산식 (1+0.01631)×(1+0.00265×48/31) 1.02048≒

지가변동률 2.048 (1.02048)

비 고 년 월 지가변동률로 연장하여 적용하였음2016 12 .

지역요인의 비교4.

지역요인 비교치 1.00

결정 의견 본건은 비교표준지 인근지역 내에 위치하는 바 지역요인은 동일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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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별요인의 비교5.

가 개별요인 비교항목.

조 건 항 목 세 부 항 목

가로조건 가로의 폭 구조 등의 상태, 폭 포장 보도 계통 및 연속성, , ,

접근조건

교통시설과의 접근성 상가와의,

접근성 공공 및 편익시설과의,

접근성

인근 대중교통 시설 인근상가와의 거리 및,

편의성 유치원 초등학교 공원 병원, , , , ,

관공서 등과의 거리 및 편의성

환경조건

일조 등 자연환경 인근환경 공급, , ,

및 처리시설의 상태 위험 및,

혐오시설 등

일조 통풍 등 조망 경관 지반 지질, , , , , ,

인근 토지와의 이용상황 및 적합성 변전소, ,

상 하수도 도시가스 가스탱크 오수· , , ,

처리장 등의 유무 특별고압선 등과의 거리,

획지조건
면적 접면너비 깊이 형상 등, , , ,

방위 고저 등 접면도로 상태, ,

면적 접면너비 깊이 부정형지 삼각지, , , , ,

자루형 획지 맹지 방위 고저 경사지, , , , ,

각지 면 획지 면 획지, 2 , 3

행정적조건 행정상의 규제 정도
용도지역 지구 구역, , ,

기타규제 입체이용제한 등( )

기타조건 기타 장래의 동향 기타,

나 개별요인 비교.

구분 비교표준지 가로조건 접근조건 환경조건 획지조건 행정적조건 기타조건 격차율

1,2 가# 1.00 1.00 1.00 1.00 1.00 1.00 1.000

본건과 비교표준지는 제요인 대체로 유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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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 밖의 요인 보정6.

가 그 밖의 요인 보정의 필요성.

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 조 제 항 제 호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건설부 토정14 2 5 (『 』

대법원판례 선고 두 선고30241- 36538,1991. 12. 28), (1998.7.10 98 6067, 1993.9.10 92

누 등의 취지에 따라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내 유사지역의 평가사례와 균형을16300)

유지하고 인근지역의 지가수준을 적정히 반영하기 위하여 그 밖의 요인 보정이 필요함, .

나 가격자료.

거래사례1)

기호 소재지
토지 면적

( )㎡

용도지역

이용상황( )

단 가 원( / )㎡
거래가액 원( ) 거래시점

건물 토지 건물+ 토지

A

안녕동

188-28

답 3,379 자연녹지

답( )
- 287,000 970,000,000 2016.04.22

건물 -

공장지대 위치하는 자연녹지 맹지 답

평가사례2)

기호 소재지
토지 면적

( )㎡

용도지역

이용상황( )
평가단가 토지평가액 원( )

평가목적

건물 기준시점

#1
동화리

287-8

전 - 자연녹지

답( )
388,000

수원 광명-

고속도로건설공사

보상

건물 - 2015.03.10

#2
동화리

77

답 2,836 자연녹지

답( )
249,000

706,164,000

사업지구( )外

경매

건물 - 2016.06

#3
동화리

269-1

답 1,511 자연녹지

답( )
273,000

412,503,000

사업지구( )外

담보

건물 - 2016.06

#4
동화리

238-10

대 794 자연녹지

어린이집( )
770,000 611,380,000

담보

건물 - 2016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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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근 유사 토지의 지가수준3)

용도지역 주위환경 시세수준 원( / )㎡ 비 고

자연녹지
동화지구

도시개발사업지구 인근
400,000 ~ 600,000 실거래가자료 및 현장조사 등

인근 경매통계자료4)

다 보정치 산정.

산식1)

사례기준 표준지가액
=

사례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× × ×

시점수정된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지공시지가 시점수정×

사례선정2)

선정 사례 평가 사례 #1

선정 의견
상기 인근 사례 중 지리적으로 근접하며 비교표준지와 비교성이 있는

사례를 선정하였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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표준지의 격차율 산정3)

구분 단가 원( / )㎡ 사정보정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
표준지가액

원( / )㎡
격차율

평가사례 #1 388,000 1.00 1.03545 1.00 1.105 443,939
2.72

표준지 가# 160,000 1.00 1.02048 1.00 1.000 163,277

사정보정 별도 보정요인 없음.

시점수정 화성시 녹지지역( ) 2015.03.10 ~ 2017.02.17

지역요인 사례와 비교표준지가 인근지역에 위치하여 지역요인은 동일함.

개별요인
표준지는 맹지로서 세로 가 인 사례와 비교하여 가로조건 열세이나 표준지 일, ( ) ,

대는 동화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된 상태로서 사업진행의 정도 등으로,

보아 장래동향 등 기타조건 비교표준지가 우세함.

가로조건 접근조건 환경조건 획지조건 행정적조건 기타조건 격차율

0.85 1.00 1.00 1.00 1.30 1.00 1.105

그 밖의 요인 보정치 결정4)

그 밖의 요인 보정치 2.70

결정 의견
상기에서 산정한 격차율과 본건 인근의 지가수준 거래사례 평가사례, ,

및 평가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보정하였음.

공시지가 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 산정7.

가 토지단가 산정.

기호
공시지가

원( / )㎡
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

그 밖의

요인

산출단가

원( / )㎡

적용단가

원( / )㎡

1 160,000 1.02048 1.00 1.000 2.70 440,847 440,000

2 160,000 1.02048 1.00 1.000 2.70 440,847 440,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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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 공시지가 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.

기호 공부면적( )㎡ 사정면적( )㎡ 적용단가 원( / )㎡ 토지가액 비 고

1 2,146 2,146 440,000 944,240,000

2 2,473 2,473 440,000 1,088,120,000

계 4,619 4,619 2,032,360,000

거래사례비교법.ⅱ

개요1.

평가대상 물건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사례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평가대상

물건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및 사정보정 등을 가하여 결정되는 가액임.

거래사례의 선정2.

기호 소재지
토지 면적

( )㎡

용도지역

이용상황( )

단 가 원( / )㎡
거래가액 원( ) 거래시점

건물 토지 건물+ 토지

A

안녕동

188-28

답 3,379 자연녹지

답( )
- 287,000 970,000,000 2016.04.22

건물 -

공장지대 위치하는 자연녹지 맹지 답

거래사례 선정의견

위 거래사례는 평가대상 부동산의 인근지역 동일수급권내 소재하는 사례

로서 용도지역 공법상 제한사항 및 실제 이용상황과 주위환경 등 비교, ,

유사성이 높은 위 거래사례를 비교사례로 선정함.

사정보정3.

사정보정치 1.00

결정 의견
상기 선정된 사례는 현장 조사시 조사된 인근지역의 시세수준과 부합하는 등

정상적인 거래로 판단되어 별도의 사정보정은 필요하지 아니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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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점수정4.

구분 기 간 지가변동률(%) 비 고

#A 2016.04.22~2017.02.17 1.01855 화성시 녹지지역

지역요인 비교5.

지역요인 비교치 1.00

결정 의견 사례와 본건은 인근지역에 위치하여 지역요인은 동일함.

개별요인 비교6.

기호 거래사례 가로조건 접근조건 환경조건 획지조건 행정적조건 기타조건 격차율

1~2 사례#A 1.00 1.07 1.10 1.00 1.00 1.30 1.530

본건은 사례와 비교하여 봉담지구 등 주거 상업지대와의 접근성 등 접근조건 및 환경조건 동, ,

화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내 위치하여 장래동향 등 기타조건 우세함.

거래사례 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산정7.

가 토지단가 산정.

기호
거래가격

원( / )㎡
사정보정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

산정단가

원( / )㎡

결정단가

원( / )㎡

1,2 287,000 1.00 1.01855 1.00 1.530 447,255 447,000

나 거래사례 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.

기호 공부면적( )㎡ 사정면적( )㎡ 적용단가 원( / )㎡ 토지가액 비 고

1 2,146 2,146 447,000 959,262,000

2 2,473 2,473 447,000 1,105,431,000

계 4,619 4,619 2,064,693,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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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가액의 산정.ⅲ

각 방법에 의한 시산가액1.

구분 공시지가 기준법 거래사례 비교법 비 고

토지 2,032,360,000 2,064,693,000

토지가액의 결정2.

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이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을 지지하고 있어 공

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의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

가액을 본 평가의 토지가액으로 결정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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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정평가액 결정의견.Ⅴ

감정평가액1. : 2,032,360,000.-￦

기호 공부면적( )㎡ 사정면적( )㎡ 적용단가 원( / )㎡ 토지가액 비 고

1 2,146 2,146 440,000 944,240,000

2 2,473 2,473 440,000 1,088,120,000

계 4,619 4,619 2,032,360,000

결정의견2.

상기 감정평가액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법『 』 『

률』 에 근거한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가액으로 감정평가에관한 규칙 제 조 제12『 』

항에 근거한 거래사례비교법 등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 그 적정성이 지지되고 있으므로2

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하였으며 평가목적상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, .

대상 부동산의 지리적 여건 인근 주변상황 이용상태 및 일반적인 수요성 등 제반 여건, ,▶

으로 보아 환가성은 보통임.



일련
 
번호

소 재 지
및

지    번

지  목
 

용  도

용 도 지 역
 

구       조

면    적  (㎡) 감  정  평  가  액

비   고

공  부 사   정 단  가 금    액

토지 감정평가 명세표

NC2017-0215-0010 2017-02-24 오후 2:00:01

1 경기도 944,240,0002,146 2,146답 440,000자연녹지지역

화성시

봉담읍

동화리

187-1

2 동  소 1,088,120,0002,473 2,473전 440,000자연녹지지역

231

합  계 \2,032,360,000.-

이          하           여          백

Page : 1



기호1

기호2

위 치 도

소재지

각종사례
표시도

본 건 공시지가 거래사례경매평가사례 평가사례

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187-1 外

#A) 인근거래사례 (2016.04)
자연녹지, 답, @287,000/㎡



#가) 표준지공시지가
자연녹지, 답, @160,000/㎡#1) 인근평가(보상)사례(2015.03)

자연녹지, 전, @388,000/㎡

#2) 인근평가(경매)사례(2016.06)
자연녹지, 답, @249,000/㎡

기호1
기호2

위 치 도

소재지

각종사례
표시도

본 건 공시지가 거래사례경매평가사례 평가사례

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187-1 外

#나) 표준지공시지가
자연녹지, 공장용지, @420,000/㎡

#B) 인근거래사례 (2015.10)
자연녹지, 전, @735,000/㎡

거래신고

#C) 인근거래사례 (2016.09)
자연녹지, 전, @680,000/㎡

거래신고

#3) 인근평가(담보)사례(2016.06)
자연녹지, 전, @273,000/㎡

#4) 인근평가(담보)사례(2016.01)
자연녹지, 대, @770,000/㎡



지적개황도 S  ＝ 1  : 1, 3 0 0 

지 적 개 황 도

범 례
평가건물 3층이상

평가건물 2층

도 로

평가대상토지

종물 및 부합물
(제시외)

평가건물 1층

1)



지적개황도 S  ＝ 1  : 1, 4 0 0 

지 적 개 황 도

범 례
평가건물 3층이상

평가건물 2층

도 로

평가대상토지

종물 및 부합물
(제시외)

평가건물 1층

2)



기호1) 서측에서 촬영

기호1) 서측에서 촬영

사 진 용 지



기호2) 북동측에서 촬영

기호2) 필지내 촬영

사 진 용 지



과          목 금          액 비          고

감정평가서번호 : NC2017-0215-0010

一金이백이십육만육천원整 (\2,266,000.-)

 가. 감 정 평 가 수 수 료 1,970,888  ((2,032,360,000×8/10,000)×1.0 ) + 345,000
= 1,970,888

여비교통비 81,700  

물건조사비 0  

공부발급비 4,000  

기타  실비 4,000  

특별용역비 0  

소          계 2,060,000  

 다.  부 가 가 치 세 206,000    소계 금액의 10%

합          계 2,266,000  

기 납부 착수금 0  

정 산 청 구 액 2,266,000  

상기 금액을 감정평가업자의보수에관한기준의 규정에 의거 청구하오니 아래의 예금 계좌로
송금하신 후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※ 송금시 입금자 명의를 감정서번호 우측 12자리 "17-0215-0010" 로 하여주시기바랍니다.

※ 송 금 처

하나은행.동수원               416-165360-00104    (주)나라감정 경기지역본부

(주)하나자산신탁 귀하(귀중)

감정평가 보수료 청구서

의 뢰 문 서 번 호 : 

의   뢰   일   자 : 2017-02-15

건             명 :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  231 외  소재 일반토지

청 구 내 역

토지조사비 0  

 나. 실 비

  \1,000원 미만 절사

NC2017-0215-0010

(주) 나 라 감 정 평 가 법 인
경기지역본부 본부장 김 헌 태

법인 사업자 등록번호 : 124-85-25449

실비  소계 89,700  

※기준요율 적용수수료
((2,032,360,000×8/10,000)×1.0 ) + 345,000
= 1,970,888



(주) 나 라 감 정 평 가 법 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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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C2017-0215-0010

주    소 : 우)16704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612, 615호 (영통동, 보보스프라자)
전    화 : 031)238-5600      전    송 : 031)231-1841

문서번호 : 

시행일자 : 

수    신 : 

참    조 : 

제    목 : 

NC2017-0215-0010

2017-02-22

(주)하나자산신탁

감정평가 의뢰에 대한 회보

             1. 우리 법인의 업무에 항상 협조하여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,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
기원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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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 리 과

담 당 자

접
 
수

(주) 나 라 감 정 평 가 법 인

경기지역본부 본부장 김 헌 태

             2. 2017-02-15자 귀 제 『    -    』호로 우리 법인에 의뢰하신 『경기도 화성시
봉담읍 동화리   231 외  소재 일반토지』건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감정하여 회보합니다.

첨       부 : 감   정   평   가   서   2   부 

감정평가 보수료 청구서   1   부

전 자  세 금  계 산 서   1   부.   끝.


